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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책 명 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

사업개요 

□ 예비문화재란?

○김연아 올림픽 스케이트, 박세리골프채 등과 같이 건설, 제작, 형

성 된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, 현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

표함은 물론 미래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건축물 등

88올림픽 굴렁쇠 김연아 올림픽스케이트 박세리 골프채

□ 추진배경 

○ 건설, 제작, 형성 된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, 현대 우리의

역사와 문화를 대표함은 물론 미래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물

건이나 건축물 등의 훼손․멸실 방지

□ 사업내용 : 예비문화재 제도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

※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
문화재보호법제59조의2(예비문화재의 선정) 

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현대시기의 문화재 

중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다.

 ②예비문화재의 기준․절차․조사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

광부령으로 정한다.

추진경과 및 

사업관련자

□ 추진경과 

○ ‘12.10월 : 예비문화제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

- 근대문화재 과장 김상구, 사무관 김준호, 주무관 이소연

○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(새누리당 이상일의원) : ‘13.3월

- 근대문화재 과장 김상구, 사무관 김준호

○ 국회 교문위 계류 중 : ‘14.4월

- 근대문화재 과장 김상구, 사무관 김준호

  [별지 제3호서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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